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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은평 뉴타운 관리소장 임상현과 대청그린웍스 탈세 계획

내용 1. 첨부자료들과 상황 설명

지난 2.20일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임상현이 [안건4]로 제출한 자료들로서,

자료1은 대청그린웍스 재계약 의결 주문, 자료2는 대청그린웍스의 재계약 신청서다

그리고 [수의계약 대상](자료3) 제9호에 해당된다며 수의계약을 의결했다.

대청그린웍스가 기존사업자이니(자료4), 언뜻 보면 모든 게 합법적인 것으로 보이는데, 아니다

2. 문제점� 분할/쪼개기 계약

(1) 재계약이 아니라 새로운 계약

재계약이란 기존계약과 동일한 물건 또는 대상(이 경우는 방역관리�수목방제)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.

일반 상식으로 보아도 임대차 계약 등 같은 대상에 대하여 금액, 기간 등이 변경되는 것으로 계약서는 하나다.

그 반면에 쪼개기 계약은 2개이므로 재계약이 아니라 새로운 계약인 것이다. 따라서 [수의계약 대상] 제9호를 적용할 수 없다.

그럼에도 의결 승인.

(2) 더 심각한 위법

① 임상현과 대청그린웍스와의 위법을 방관한다면,

방역관리, 수목방제 2건 중 하나만 대청그린웍스보다 경쟁력 갖춘 업자의 참여 기회는

2024년에 이미 원천봉쇄되었고 앞으로도 없다.

왜냐하면 대청그린웍스는 [수의계약 대상] 제9호의 기존사업자 자격으로 "수의계약 독점"할 수 있기 때문이다.

② 대법원 판결, 동일한 공사 쪼개기 계약은 총액으로 법 위반 판단해야(자료5, case.pdf)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쪼개기 계약 방지하기 위하여

가. [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] 수의계약 대상 제6호의 단서 조항과

나. [국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] 제68, [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

시행령] 제77조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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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백하게 분할 계약 금지를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, 임상현과 대청그린웍스는 위법한 쪼개기 계약으로 탈세 계획한 것이다

신속한 조사를 촉구한다, 임상현은 현재 증거조작 중이다

2026.3.14

김명호

첨부자료

1. 관리소장 임상현이 [안건4]으로 제출한 대청그린웍스 재계약 의결 주문

2. 대청그린웍스의 재계약 신청서

3. [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]의 수의계약 대상

4. 2024년도 대청그린웍스 계약

5. 대법원 판결, 동일한 공사 쪼개기 계약은 총액으로 법 위반 판단해야...

첨부 파일 자료4.jpg 자료3.pdf 자료2.jpg 자료1.jpg case.pdf

처리기관 정보

처리기관 행정안전부

국민신문고 https://www.epeople.go.kr/nep/utilHistory/selectPttnPrintPopup.paid?pttnRq...

4 of 4 3/16/26, 10:06


